
이동식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
재 해 개 요

 2018.11.22.(목) 11:15분경 울산시 북구 소재의 OO철재내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

트럭내 철판(약 2ton 분량, 개당 20kg) 하차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의 연장구조물 등

의 구조부분(컬럼 하단부)이 파단 되면서 철판을 판매하려온 피재자가 연장된 붐대에 맞아 

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12:02분경 사망

재해발생 상황도

재해발생 원인

 ❍ 이동식크레인 정기검사 및 정비 미실시【시행령 제28조의 6】
  - 이동식크레인(3톤 이상) 소유 또는 작동하는 자는 정기검사, 작업전 검사 등을 통하여  
    그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
 ❍ 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 준수【규칙 제147조】
  -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시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 
   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의하여 해당 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를  
    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하중능력을 초과한 과하중 상태로 하차작업 실시
 ❍ 출입금지구역의 설정【규칙 제14조 2항】
  -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 
    설정하여 작업반경내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
 ❍ 중량물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 【규칙 제38조】
  - 사업주는 중량물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   
   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이를 미준수
 ❍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【규칙 제32조】
 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 
  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한 상태로 작업  

재해예방대책

 ❍ 이동식크레인 정기검사 및 정비 철저
  - 기계를 소유 또는 작동하는 자는 정기검사, 작업전 검사 등을 통하여 그 기계의 이상  
    유무를 판단하고 수리 후 사용
  -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장비제원표에 의해  
    허용 작업반경과 허용하중 이내에서 작업
 ❍ 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설정
 ❍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
 -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 상태, 취급방법, 운반경로, 사용장비 상태 등이 포함된 

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해 작업하여야 함
 ❍ 보호구의 지급 등 준수
  -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 시 사업주는 개인보호구를  
   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 실시 


